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우리가족의 재난사고와 후유장해, 안전을 

창원시민안전보험으로 지킵니다

보험가입 내용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기간 : 2020년 11월 20일 ~ 2021년 9월 21일
•보  험  료 : 창원시 전액부담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보장내용 상세 보상한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1급~5급)

농기계 상해
사망 200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200만원

익사 사고 사망 200만원

강력범죄상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초과

200만원
치료 요하는 상해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소방서) 등

  ※보험문의      2019년 11월 20일 ~ 2021년 9월 21일 사고발생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2018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19일 사고발생시
▶ 현대해상화재보험 (☎02-475-8115)

  ※보험금 청구서 양식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조)

창원시 시민안전과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별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란?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란?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기차, 선박, 지하철, 전철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란?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농기계 상해 사고』 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공제금 지급

『익사사고』 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강력범죄 상해』 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 38정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 기타문의 사항은 창원시 시민안전과(☎225-2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범위


